
해상교통안전진단의 특별진단 도입에 대한 제언

정재용*

*목포해양대학교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

요 약 :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개정 으로 인해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상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에서 제외된 100미터 미

만인 선박의 안전진단 결과 부두의 평면배치가 변경되는 등 안전진단제도의 맹점이 도출되고 있다. 또한 안전진단 시행이전에 사업이 승인되

어 공사 작업 중에 공사구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이 통항시 위험성으로 인해 운항이 중단되고 있다. 홍도 방파제 안전진단에 따른 평면배치의

사례와 솔빛대교의 사례를 통해 특별안전진단의 필요성을 제안한다.

핵심용어 : 해상교통안전진단, 여객선, 솔빛대교, 특별진단. 항행위해요소, 100미터

†교신저자 : 종신회원, jyjong@mmu.ac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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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기

이 논문은 ㈜코오롱글로벌의 연구지원을 받은 솔

빛대교 해상교통안전진단 및 ㈜혜인이엔씨의 지원

을 받은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에 따른 해상교통안

전진단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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